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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 기부제가

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, 시도, 
시군구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기부 가능
세액공제 혜택
(10만원까지는 전액, 초과액은 16.5% 세액공제)

답례품 제공(기부금의 30% 내 지역특산물 등)

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
감사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.

♪ ‘고향사랑 기부금’으로 농업·농촌을
두 번 응원해 주세요! ♬
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,

또 한 번은 농·축산물 답례품 선택으로~


